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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시 세종대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

까?”이 물음에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측우기가 세종 2 4년에 설치된 것은 알아도 세종

대왕의 본명이‘도(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

이 이름의 중요성을몰라 알리는데소홀했기 때

문이 아니라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입에 올

리는 것조차 꺼려했기때문일 것이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 내 이름이 얼마나 남의

입에서 오르내리느냐가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

이며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함축한 브랜드

( B ra n d )가 경쟁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와 기

업, 심지어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국가의 이미지 제

고와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이 국가 경

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지

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 )

브랜드 가치와 함께 올해 우리 경제의 화

두로 등장한 것이 서비스 산업의 진흥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고용의6 3 %를 차

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선진국에비해 낮은 생산성과낙후된

서비스의 품질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정부

도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2 0개

분야를선정하여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

를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지원 인

프라를구축하는등 경쟁력강화대책을 집중

추진하고있다.2 )

‘브랜드 가치 제고’와‘서비스 산업 진흥’

이라는중대 국정과제가 우리가추진하는상

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의 개편작업 속에서

구현되고있다. 브랜드를 제도화한것이‘상

표’와‘서비스표’이고, 이들이‘상품’과‘서

비스업’이라는 실체적 모습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상표와 서비스표 제도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그

렇기 때문에상표와서비스업제도를 변화하

는 시장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는 노력이필요

하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전체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것이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체계를 개편하

려는 기본 취지이다.

이 글은 상품과 서비스업의 국제적 분류기

준인 니스분류가 우리나라의 상품분류 제도

로 도입된지 8년째를맞아 이들 분류체계를

우리의 산업현실에 맞도록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하면서‘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

정’으로 개편의 취지와 방향을 발명가족 모

두에게미리 알려 각자의전문지식과 경륜을

빌어 좀더 바람직한제도를만들어보자는 뜻

으로 작성했다.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개편하려는 이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적 분류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특허나실용신안

에 사용하는 I PC 분류 ( I nt er nat iona l

Pat ent Cla s s i f ic at ion )이고, 둘째는 디자

인에 사용하는 로카르노 분류( L OCA R NO

C la s s i f ic at ion), 셋째와 넷째는 상표와 관

련한 것으로상품과서비스업에 사용하는니

스 분류( N ICE Cla s s i f ic at ion), 도형상표

에 사용되는비엔나 분류( V I E N NA Cla s s -

i f ic at ion )가 그것이다. 이들 분류제도가 모

두 국제적기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하지만

그 중에서도 니스분류는 상품과 서비스업의

동일·유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심

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절차적

편리를목적으로하는 다른 분류체계와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런 니스분류가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업

논 단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小考

정 진 대

현재특허청상표디자인심사국장

서울대사회교육과( 7 1 . 3 ~ 7 6 )

미국플랭크린피어스법과대학원 지식재산권석사( 9 2 . 8 ~ 9 4 . 8 )

영국 H u l l대학 경영관리학박사( D B A )과정( 9 6 ~ 9 8 )

산자부유통서비스정보과장( 0 1 . 5 ~ 0 2 . 5 )

산자부무역정책과장( 0 2 . 6 ~ 0 4 . 2 )

특허청정보기획관( 0 4 . 1 0 ~ 0 5 . 0 5 )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小考

1) 각 부처별로세계일류상품육성, 조립·콘텐츠산업브랜드파워10% UP, 국내 TOP 브랜드전시회, KAIST 브랜드육성·지원등 다양한사업이계

획·추진되고있다.

2) 관계부처합동,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추진방안(2005.3.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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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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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서비스업분류체계
개편에관한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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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고 상표제도를 시장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부합된다는 점에

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의
개편 방향

이왕 개편하는김에 그동안 문제로지적된

것은 모두 나열해 놓고 채택 가능성을 하나

하나 따져보자는 것이 개편에 임하는 기본

생각이다. 아직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

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대충 다음과

같다. 

상품과서비스업에포괄명칭도입

포괄명칭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동안 <소

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과 같이 각각의 지

정상품을모두 기재하던것을 <약제>로만 적

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것으로서그동안국내 도입을 보류했

던 것을 해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니스분류가 인정하는 포괄명칭

은 이번 개편에서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다만 유사여부 판단을 한국

분류에따라야하는 심사체계상의 제약과여

러 유사군을 동시에 검색할 경우 상표검색

DB가받을 부하량을고려할 때 부분적인 제

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니

스분류가인정하는포괄명칭의 몇 개는 수용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5 )

도·소매업을서비스업으로인정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소매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30% 정도6 )를 차지한

다고 한다. 이런 현실이 도·소매업을 서비

스업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또 다

른 이유이기도 하다. 오래 전부터 도·소매

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해 온 미국과 몇몇

EU 국가7 )를 제외하면 아직은 생소한 제도

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도·소매업을 서

비스업으로 출원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가급

적 도매업은 판매대행업이나 판매알선업으

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백화점관리

업, 슈퍼마켓관리업 등으로 출원하도록 권

유해 왔다. 그러나 도·소매업이 서비스업

으로 인정되면 모든 상품에 소매업, 도매업

을 붙인 서비스업의 등록이 가능해질 것이

다. 그만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서비스업분류방식에기능적요소를보완

한국의 서비스업 분류는 광고업, 금융업,

통신업등과 같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근거

한 산업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

한 분류방식은 오랫동안사용하여국민이이

해하기 쉽고 심사에 익숙한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업군(群)의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고

대부분 기능별로 분류된 국제출원을 처리하

분류에 도입된 것은 1 9 9 8년이다. 니스분류

는 완제품의용도와원재료를주된 분류기준

으로 삼기 때문에 판매처를 기준으로 하고

용도를 부가적 기능으로 분류하는 한국분류

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니스분류를

도입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출원과 등

록절차는 니스분류에 의하고, 심사는 한국

분류로 진행하는 2원적 상표관리체계를 유

지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이질적인 분류체

계를 동시에적용하기위해 불가피한선택이

었지만3) 출원인이나 심사관에게 끼치는 불

편이 크다.

이런 니스분류가 오는 2 0 0 7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 해는 우리나라가 니스분류를

도입한지 1 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1 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젠 한

국의 상품분류도 유아기의 옷을 벗고 성장

한 몸에 맞는 새로운 의장을 갖출 때가 되었

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상품분류

체계 개편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상

품분류체계 개편을 얘기하면 항상 제기되는

것이 2가지 있다. 하나는 포괄명칭의 도입

이고 다른 하나는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이다.

니스분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명칭으

로 대한 포괄명칭 사용을 폭넓게 인정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선진국들도 이

런 니스분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1 9 9 8년 니스분류를 도입

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등록주

의라는 제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니스분류와

한국분류를 단기간내에 통합해야하는 당시

의 여건상포괄명칭까지 도입하는것은 무리

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

제적으로 인정되는 상품이 국내에서 등록되

지 않는 것은 물론 국내등록을 기반으로 국

제상표를 출원하려는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보는 등의 문제점이자주 지적되어

왔다. 

도·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하는 것

은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정비하려는

것이다. 도·소매업을 서비스업의 하나로

보는 것이 거래계의일반적인인식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 특허청은‘도·소매업은 서비스

표의 대상이 아니라 상표의 영역’이라는 입

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003. 10월 스위

스에서 개최된 제1 9차 니스 전문가 회의에

서 2 0 0 7년 시행되는 니스 제9판부터 도·

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

다4 ). 비록 니스분류가 표장의보호범위에 관

하여 가맹국을기속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니스분류체계의변화가서비스산업의경쟁

논 단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小考

3) 한국분류는금속상자와목제상자를유사한상품( G 2 5 0 3 )으로보지만니스분류는금속상자는6류(금속제)로, 목제상자는2 0류(목제)로분류하고있다.

따라서니스분류에따를경우금속상자와목제상자를비유사한상품으로판단해야하는데이경우이미등록된상표권의권리관계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치게된다.

4) 정확히말하면제35류에도·소매업에관한주석을추가하는것으로그내용은다음과같다.

니스분류본류에특히다음의서비스를포함한다. 타인의편익을위하여각종상품을구비하고(운반제외) 고객이이런상품을보면서구매하도록편의를

제공하는것. 당해서비스는소매점, 도매점, 카탈로그우편에의한주문, 또는웹사이트또는TV 프로그램등의전자매체에의하여제공되는경우가있

다(such services may be provided by retail stores, wholesale outlets, through mail order catalogues or by means of electronic media, e.g.,

through web sites or television shopping programmes)

5) clothing(의류)는니스분류에서25류에인정되는상품이지만한국분류에서는양복, 한복, 스웨터류등여러상품군을포함한다.

6) 통계청산업별사업체수조사보고서에의하면, 전체사업체수대비도·소매업체의비율은2 0 0 3년도28.1%, 2002년도28.7%, 2001년도2 9 . 3 % ,

2000년도30.4%로나타나있다.

7) 미국은1958년부터, 영국은2000. 10월부터, OHIM은2001. 3월부터도·소매업을서비스업으로인정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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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고 상표제도를 시장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부합된다는 점에

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의
개편 방향

이왕 개편하는김에 그동안 문제로지적된

것은 모두 나열해 놓고 채택 가능성을 하나

하나 따져보자는 것이 개편에 임하는 기본

생각이다. 아직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

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대충 다음과

같다. 

상품과서비스업에포괄명칭도입

포괄명칭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동안 <소

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과 같이 각각의 지

정상품을모두 기재하던것을 <약제>로만 적

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것으로서그동안국내 도입을 보류했

던 것을 해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니스분류가 인정하는 포괄명칭

은 이번 개편에서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다만 유사여부 판단을 한국

분류에따라야하는 심사체계상의 제약과여

러 유사군을 동시에 검색할 경우 상표검색

DB가받을 부하량을고려할 때 부분적인 제

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니

스분류가인정하는포괄명칭의 몇 개는 수용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5 )

도·소매업을서비스업으로인정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소매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30% 정도6 )를 차지한

다고 한다. 이런 현실이 도·소매업을 서비

스업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또 다

른 이유이기도 하다. 오래 전부터 도·소매

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해 온 미국과 몇몇

EU 국가7 )를 제외하면 아직은 생소한 제도

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도·소매업을 서

비스업으로 출원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가급

적 도매업은 판매대행업이나 판매알선업으

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백화점관리

업, 슈퍼마켓관리업 등으로 출원하도록 권

유해 왔다. 그러나 도·소매업이 서비스업

으로 인정되면 모든 상품에 소매업, 도매업

을 붙인 서비스업의 등록이 가능해질 것이

다. 그만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서비스업분류방식에기능적요소를보완

한국의 서비스업 분류는 광고업, 금융업,

통신업등과 같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근거

한 산업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

한 분류방식은 오랫동안사용하여국민이이

해하기 쉽고 심사에 익숙한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업군(群)의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고

대부분 기능별로 분류된 국제출원을 처리하

분류에 도입된 것은 1 9 9 8년이다. 니스분류

는 완제품의용도와원재료를주된 분류기준

으로 삼기 때문에 판매처를 기준으로 하고

용도를 부가적 기능으로 분류하는 한국분류

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니스분류를

도입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출원과 등

록절차는 니스분류에 의하고, 심사는 한국

분류로 진행하는 2원적 상표관리체계를 유

지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이질적인 분류체

계를 동시에적용하기위해 불가피한선택이

었지만3) 출원인이나 심사관에게 끼치는 불

편이 크다.

이런 니스분류가 오는 2 0 0 7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 해는 우리나라가 니스분류를

도입한지 1 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1 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젠 한

국의 상품분류도 유아기의 옷을 벗고 성장

한 몸에 맞는 새로운 의장을 갖출 때가 되었

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상품분류

체계 개편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상

품분류체계 개편을 얘기하면 항상 제기되는

것이 2가지 있다. 하나는 포괄명칭의 도입

이고 다른 하나는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이다.

니스분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명칭으

로 대한 포괄명칭 사용을 폭넓게 인정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선진국들도 이

런 니스분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1 9 9 8년 니스분류를 도입

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등록주

의라는 제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니스분류와

한국분류를 단기간내에 통합해야하는 당시

의 여건상포괄명칭까지 도입하는것은 무리

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

제적으로 인정되는 상품이 국내에서 등록되

지 않는 것은 물론 국내등록을 기반으로 국

제상표를 출원하려는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보는 등의 문제점이자주 지적되어

왔다. 

도·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하는 것

은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정비하려는

것이다. 도·소매업을 서비스업의 하나로

보는 것이 거래계의일반적인인식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 특허청은‘도·소매업은 서비스

표의 대상이 아니라 상표의 영역’이라는 입

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003. 10월 스위

스에서 개최된 제1 9차 니스 전문가 회의에

서 2 0 0 7년 시행되는 니스 제9판부터 도·

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

다4 ). 비록 니스분류가 표장의보호범위에 관

하여 가맹국을기속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니스분류체계의변화가서비스산업의경쟁

논 단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小考

3) 한국분류는금속상자와목제상자를유사한상품( G 2 5 0 3 )으로보지만니스분류는금속상자는6류(금속제)로, 목제상자는2 0류(목제)로분류하고있다.

따라서니스분류에따를경우금속상자와목제상자를비유사한상품으로판단해야하는데이경우이미등록된상표권의권리관계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치게된다.

4) 정확히말하면제35류에도·소매업에관한주석을추가하는것으로그내용은다음과같다.

니스분류본류에특히다음의서비스를포함한다. 타인의편익을위하여각종상품을구비하고(운반제외) 고객이이런상품을보면서구매하도록편의를

제공하는것. 당해서비스는소매점, 도매점, 카탈로그우편에의한주문, 또는웹사이트또는TV 프로그램등의전자매체에의하여제공되는경우가있

다(such services may be provided by retail stores, wholesale outlets, through mail order catalogues or by means of electronic media, e.g.,

through web sites or television shopping programmes)

5) clothing(의류)는니스분류에서25류에인정되는상품이지만한국분류에서는양복, 한복, 스웨터류등여러상품군을포함한다.

6) 통계청산업별사업체수조사보고서에의하면, 전체사업체수대비도·소매업체의비율은2 0 0 3년도28.1%, 2002년도28.7%, 2001년도2 9 . 3 % ,

2000년도30.4%로나타나있다.

7) 미국은1958년부터, 영국은2000. 10월부터, OHIM은2001. 3월부터도·소매업을서비스업으로인정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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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상표권보호라는논란의소지

선사용주의를 택하는 국가의 경우 포괄명

칭을 허용해도 출원인들이 사용사실을 입증

하는 부담 때문에구체적인 상품을 등록하지

만, 선출원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출원인들이 권리범위도 넓고 심사

에서도 유리한8 )포괄명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할의사가없는 상

품에까지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져 결과적으

로 건전한 제3자의 상표선택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있다.

상품유사판단기능의위축가능성

모든 상표심사관은「유사상품 서비스업 심

사기준」에 따라 지정상품의 유사군이 같으면

유사한상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심사단계

에서는 <가정용정수기>와 <시장바구니>가

유사한 상품9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판과

소송단계에서는 다르다. 심판관과 판사는구

체적인거래실태 등을 감안하여 상품의유사

여부를결정할수 있다. 이 때문에상품의유

사여부판단을둘러싼 심판 소송사건도 많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 상품이<주방용품>이

라는 포괄명칭으로 등록될 경우는 다르다. <

시장바구니>가 <주방용품>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을망정 <시장바구니>와 <주방용품>

이 비유사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군분리(分離)가어려워지는문제

포괄명칭이 도입되면 1개의 상품군을 하

나의 포괄명칭으로등록하는 경우가 생기므

로 앞으로 1개의 상품군을 2개 이상의 상품

군으로 분리할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더라

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와서비스표의견련성(牽聯性) 문제

도·소매업을 서비스표로 인정하면 1 ~ 3 4

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이 도매업과 소매업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상품심사

에 있어 출원상품의 유사군 외에 서비스표의

유사군을 검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표와

서비스표의 견련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소지가 있다. 일본은 입법적1 0 )으로 이런 논

란을 차단하고 있지만 우리의 제도는 아직

심사기준1 1 )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상표와

서비스표 간의 다툼이 늘 것에 대비하여 제

도나 심사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

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 분류라는 현재의 기본골격을 유지하

면서 국제심사의 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는

절충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다.

수용가능한상품과서비스업목록의개발

상품분류의 오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상품류와

정확한 상품명을 적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상품의 정확한 정

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국들은 수용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

록( A c c ep - t able List of Goods & Ser -

v ic e s )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출원인의 편의

를 돕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 금년 말이

면 상표를 출원할 때‘어떤 명칭으로 어떤

유(類)에 출원하면 되는지, 유사군은 무엇

인지’를 출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분류의유사군코드분할

수리업, 특수가공업 등은 수리 또는 가공

대상에따라 유사범위가 다르므로 그에 맞게

유사군코드를새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할

하고, 특성이 다른 서비스업을 함께 모아놓

은‘기타서비스업’은 가급적 그 특성에 맞는

상품군을 새로 만들어 유사군 코드도 새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기타불합리한상품세목의정비

세월이 흐르면 세상이나인심만 변하는 것

이 아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업도 변한다. 첨

단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는 2년만 지나도 시

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상

품분류도 시장의변화를따라가야 한다고생

각한다. 따라서 신상품 출현이 많은 건강기

능성식품, 스포츠레저용품, 애완동물용품,

전자응용기계기구 등에 대한 분류는좀더 세

분하고, 분리의 실효성이 약해진농산물이유

식, 축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등의 유사

군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오류가

잦은 분류, 출원인과 심사관의 문의가 많은

분류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

획이다.

예상되는문제점과해결해야할과제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제

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반대급부는 항

상 있게 마련이다. 장·단점을 놓고 냉정하

게 선택하되 선택결과에 따른 부작용이 최

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을 다루는 공직

자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상품과 서비스

업 분류체계 개편에 있어 좀더 보완하고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음

과 같다.

논 단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小考

8) 지정상품의범위를확대하는것은요지변경에해당하여상표등록거절이유에해당하지만범위를축소하는것은요지변경으로보지아니한다(상표법

제16조제1항).

9) 가정용정수기는11류3군, 시장비구니는20류2군에속하지만, 유사군은모두G1803(기타주방용품)이다.

10) 일본상표법제2조제5항

この法律において, 商品に類似するものの範퍼には役務が含まれることがあるものとし, 役務に類似するものの範퍼には商品が含まれることがある

ものとする.

11) 상표심사기준제48조

②상품과서비스업간에밀접한관계가인정되고표장이동일또는유사한경우에는상표와서비스표사이에출처의오인·혼동우려가있는지의여부

를판단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상표와서비스표사이에출처의오인·혼동의우려가있는가에대한판단은양표장의유사성, 상표의지정상품과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사용되는상품의동종성, 표장의주지도(등록여부및시기, 선전·광고등의정도및보급도) 표장의독창성, 기업의다각경영가능성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0-9월전체  2005.10.21 10:26 AM  페이지24   NO.3 Acrobat™ PDFWriter



S e p t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2 52 4 Invention & Patent September 2005 

과도한상표권보호라는논란의소지

선사용주의를 택하는 국가의 경우 포괄명

칭을 허용해도 출원인들이 사용사실을 입증

하는 부담 때문에구체적인 상품을 등록하지

만, 선출원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출원인들이 권리범위도 넓고 심사

에서도 유리한8 )포괄명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할의사가없는 상

품에까지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져 결과적으

로 건전한 제3자의 상표선택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있다.

상품유사판단기능의위축가능성

모든 상표심사관은「유사상품 서비스업 심

사기준」에 따라 지정상품의 유사군이 같으면

유사한상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심사단계

에서는 <가정용정수기>와 <시장바구니>가

유사한 상품9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판과

소송단계에서는 다르다. 심판관과 판사는구

체적인거래실태 등을 감안하여 상품의유사

여부를결정할수 있다. 이 때문에상품의유

사여부판단을둘러싼 심판 소송사건도 많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 상품이<주방용품>이

라는 포괄명칭으로 등록될 경우는 다르다. <

시장바구니>가 <주방용품>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을망정 <시장바구니>와 <주방용품>

이 비유사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군분리(分離)가어려워지는문제

포괄명칭이 도입되면 1개의 상품군을 하

나의 포괄명칭으로등록하는 경우가 생기므

로 앞으로 1개의 상품군을 2개 이상의 상품

군으로 분리할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더라

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와서비스표의견련성(牽聯性) 문제

도·소매업을 서비스표로 인정하면 1 ~ 3 4

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이 도매업과 소매업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상품심사

에 있어 출원상품의 유사군 외에 서비스표의

유사군을 검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표와

서비스표의 견련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소지가 있다. 일본은 입법적1 0 )으로 이런 논

란을 차단하고 있지만 우리의 제도는 아직

심사기준1 1 )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상표와

서비스표 간의 다툼이 늘 것에 대비하여 제

도나 심사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

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 분류라는 현재의 기본골격을 유지하

면서 국제심사의 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는

절충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다.

수용가능한상품과서비스업목록의개발

상품분류의 오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상품류와

정확한 상품명을 적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상품의 정확한 정

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국들은 수용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

록( A c c ep - t able List of Goods & Ser -

v ic e s )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출원인의 편의

를 돕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 금년 말이

면 상표를 출원할 때‘어떤 명칭으로 어떤

유(類)에 출원하면 되는지, 유사군은 무엇

인지’를 출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분류의유사군코드분할

수리업, 특수가공업 등은 수리 또는 가공

대상에따라 유사범위가 다르므로 그에 맞게

유사군코드를새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할

하고, 특성이 다른 서비스업을 함께 모아놓

은‘기타서비스업’은 가급적 그 특성에 맞는

상품군을 새로 만들어 유사군 코드도 새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기타불합리한상품세목의정비

세월이 흐르면 세상이나인심만 변하는 것

이 아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업도 변한다. 첨

단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는 2년만 지나도 시

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상

품분류도 시장의변화를따라가야 한다고생

각한다. 따라서 신상품 출현이 많은 건강기

능성식품, 스포츠레저용품, 애완동물용품,

전자응용기계기구 등에 대한 분류는좀더 세

분하고, 분리의 실효성이 약해진농산물이유

식, 축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등의 유사

군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오류가

잦은 분류, 출원인과 심사관의 문의가 많은

분류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

획이다.

예상되는문제점과해결해야할과제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제

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반대급부는 항

상 있게 마련이다. 장·단점을 놓고 냉정하

게 선택하되 선택결과에 따른 부작용이 최

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을 다루는 공직

자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상품과 서비스

업 분류체계 개편에 있어 좀더 보완하고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음

과 같다.

논 단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小考

8) 지정상품의범위를확대하는것은요지변경에해당하여상표등록거절이유에해당하지만범위를축소하는것은요지변경으로보지아니한다(상표법

제16조제1항).

9) 가정용정수기는11류3군, 시장비구니는20류2군에속하지만, 유사군은모두G1803(기타주방용품)이다.

10) 일본상표법제2조제5항

この法律において, 商品に類似するものの範퍼には役務が含まれることがあるものとし, 役務に類似するものの範퍼には商品が含まれることがある

ものとする.

11) 상표심사기준제48조

②상품과서비스업간에밀접한관계가인정되고표장이동일또는유사한경우에는상표와서비스표사이에출처의오인·혼동우려가있는지의여부

를판단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상표와서비스표사이에출처의오인·혼동의우려가있는가에대한판단은양표장의유사성, 상표의지정상품과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사용되는상품의동종성, 표장의주지도(등록여부및시기, 선전·광고등의정도및보급도) 표장의독창성, 기업의다각경영가능성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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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와관련된규정의보완필요성

현행 상표법은 상표에 비해 서비스표에 관

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상표의성질표시와 관련한규정을보면

한국 상표법은‘그 상품에 산지·품질·원

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

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

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

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고 규정1 2 )한 반면, 일본상표법은 상표에 관

한 조항 외에‘서비스 제공의장소, 질, 제공

의 용도로 주는 물건, 효능, 용도. . .’와 같이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1 3 ). 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

만큼 외국의 예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선의의도·소매업자에대한대책

우리나라는 아직 도·소매업은 서비스업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백화점,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백화점관

리업이나 슈퍼마켓관리업을 지정서비스업으

로 하여 등록했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감

안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맺는말
이번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개편이 성

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출원인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추가 지정하

는 불편이사라지고, 심사관들도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이나 상품 오류를 보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니스체계에 부합하는 국내 상품

분류체계를 갖춤으로써 그동안 국제기준과

맞지 않아 발생하던 상표심사의 문제점을 말

끔히 해소할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관의부담을 덜어주고, 선진국

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일이어디에 있겠는가?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이번상품과서

비스업의 분류체계 개편은우리 경제의 중대

과제인기업의 브랜드가치를키우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견인차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발명가족모두가내일이라고생

각하고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체계의 주춧돌

을 고쳐쌓고 바람구멍을 메우는일에 동참해

주실것을당부한다. 

논 단

12) 제6조제1항제3호

13) 일본상표법제3조제1항제3호

その商品の産地, 販 地, 品質, 原材料, 效能, 用途, 數量, 形狀（包 の形狀を含む
。
）,價格若しくは生産若しくは使用の方法若しくは時期又はその役務

の提供の場所, 質, 提供の用に供する物, 效能, 用途, 數量, 態樣, ▥格若しくは提供の方法若しくは時期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する標章のみか

らなる商標

발•특2005. 9

S / W ,반도체,IT 특허 M a n ag ement  <특허전문코스>

S/W, 반도체, IT 관련특화기술분야담당자를위한S/W, 반도체, IT특허관리능력스킬업과정

●온·오프라인Blended Learning : 해당없음

●오프라인교육일정: 2005년1 0월1 1일(화) ~ 10월1 3일(목)  

●오프라인교육기간: 3일(총2 0시간)

●오프라인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멀티미디어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1 8층) 

●수강료( 1인당) : 우리회회원사3 2 0 , 0 0 0원 ■비회원사: 370,000원

교육목적
• S/W, 반도체, IT 관련기업내특허담당자의해당권리와접목된전략적인특허관리능력향상

•회사의경영및사업추진방향에부합하는특허관리능력개발

교육대상
•기업및부설연구소특허담당/ 관련부서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등업무경력1년이상인자혹은이와동등한능력의소유자

교육인원: 4 0명

교육형태;  비합숙

수료기준: 오프라인교육출석률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수료기준미포함)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0 9 : 3 0 ~ 1 0 : 0 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일 1 0 : 0 0 ~ 1 3 : 0 0 S/W, 반도체, IT 특허 관리 개요 3

1 4 : 0 0 ~ 1 7 : 0 0 S/W, 반도체, IT 국내 출원 및 외국 출원 전략 3

1 0 : 0 0 ~ 1 3 : 0 0 S/W, 반도체, IT분야 명세서 작성 및 특허청구범위해석 3

2일
1 4 : 0 0 ~ 1 6 : 0 0 특허관리를 위한 정보 검색 및 특허정보의이용 2

1 6 : 0 0 ~ 1 7 : 0 0 특허 분쟁 방어를 위한 INVALIDITY SEARCH 1

1 7 : 0 0 ~ 1 8 : 0 0 LICENSEE TARGETING 1

1 0 : 0 0 ~ 1 3 : 0 0 SW, 반도체, IT 분야 특허 분쟁사례 3

3일 1 4 : 0 0 ~ 1 8 : 0 0 특허 포트폴리오구축 및 특허 수익 창출 4

1 8 : 0 0 ~ 1 8 : 3 0 강의 강평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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